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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사법등기국

담당자 사법등기심의 정 식(☏ 3480-1374)

공보 실 ☏ 3480-1451

 미국 ․ 국 ․ 국에 도 가족 계증명   가능 

   ▪ 2012년 9월 25일부터 재외국민을 한 가족 계등록사항별 증명  

비스를 미국, 국, 국 로 확 실시

□ 개요

○ 법원과 외교통상부는 종 호주(주시드니총 사 ), 라질(주상 울루총 사 ),

태국(주태국 사 )3개 재외공 에서 실시하던 재외국민의 가족 계등록사항별 증

명서 발 을,2012년 9월 25일부터 미국( 공 ), 국( 공 ), 국(주 국 사

)등 5개국 24개 공 으로 확 하여 실시함

□ 공인 자우편 방식의 재외공  증명서 발급서비스

○ 종 재외국민이 가족 계증명서 등 가족 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 받기 해서

는 국내에 직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재외공 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외

공 이 우편을 통하여 증명서 발 을 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

○ 우편에 의한 증명서 발 이 시간 ․경제 으로 부담이 되었던 재외국민을 하여

법원과 외교통상부는 2012년 4월 30일부터 「공인 자주소기반의 자문서 유통

서비스」(샵․#메일)방식을 이용한 증명서 발 을 도입하여 호주(주시드니총 사

), 라질(주상 울루총 사 ),태국(주태국 사 )의 3개 공 에서 재외국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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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의를 도모하고 있음

○ 9월 25일부터는 미국(12개 공 ), 국(6개 공 ), 국(주 국 사 ),호주(주

호주 사 ) 라질(주 라질 사 )5개국 24개 공 으로 추가 확 하여 재외국

민 약 160여만 명이 편리하게 가족 계증명서를 발 받을 수 있음

□ 기대효과

○ 가족 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 의 신청과 수령까지의 기간이 1~2일 정도로 획기

으로 단축되고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3달러 정도의 렴한 비용으로 증명서를 발

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됨


